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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개정 조례 시행
- 「옥외광고물 조례」 6월 8일 공포·시행 -

- 행안부 재의요구에도 시민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 위해 강행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6월 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고 밝혔다.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공포할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

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

립으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시민

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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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

이고,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

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6월5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

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행안부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돼 온 지 20일 안에 재의

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2/3가 찬성할 경우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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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

[붙임2] 연수구, 낮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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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중구 동인천역 앞,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


